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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통지서 
 

수신: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귀사”) 

 
 

[          ](이하 "양도인”)는 [             ](이하 "양수인”) (와)에게 20[  ]년 [  ]월 

[  ]일자로 아래 표 기재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양도대상자산"을 20[  ]년 

[  ]월 [  ]일(이하 "양도양수일")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여, 이에 통지(이하 “본 

통지”)합니다. 

 

양도대상자산 

작가명 상품명 
양도 조각수 

(단위:주) 

 

금액 (단위:원) 

    

    

    

 

1. 양도인은 귀사에 상기 양수도 관련 내역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서 

본 통지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 양도양수 통지에 대한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귀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인은 본 통지에 따라 귀사가 정하는 일자 또는 기간(매월 단위)에 양도인을 

권리자로 하는 투자자 명부 기재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  ]월 [  ] 일 

 

양도인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이 메 일 : 

휴 대 폰 번 호 :  

 

 

양수인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이 메 일 : 

휴 대 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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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양수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방문 접수를 통한 양도양수 통지 또는 승낙의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2. 방문접수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에 가능합니다.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일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투자자 명부 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는 매월말까지의 변경분을 익월초에 진행하게 

되므로, 양도양수통지서의 도착 또는 양도양수승낙서에 기재된 일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